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개정 2023. 11. 16.>

[시행일: 2024. 1. 18.] 제1호 국립군산대학교란의 개정규정(소재지를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전북대학교란의 개정규정, 제2호의 전주교육대학교란의 개정규정

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

1. 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국립안동대학교 경상북도

강원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전북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공주대학교 충청남도ㆍ세종특별자치시 국립창원대학교 경상남도

국립군산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경상북도 충북대학교 충청북도ㆍ세종특별자치시

국립목포대학교 전라남도 한경국립대학교 경기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전라남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청북도ㆍ경기도

국립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ㆍ경상남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광역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특별시 국립한밭대학교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국립순천대학교 전라남도

2. 교육대학

학교명 소재지 학교명 소재지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 경인교육대학교 인천광역시ㆍ경기도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광역시 전주교육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광역시 진주교육대학교 경상남도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광역시 청주교육대학교 충청북도

서울교육대학교 서울특별시 춘천교육대학교 강원특별자치도

3. 특수학교



학교명 소재지 과정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치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

하 같다)ㆍ초등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중학부(「초ㆍ중

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고

등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과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서울농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ㆍ초등부ㆍ중학교ㆍ고등부

한국경진학교 경기도 유치부ㆍ초등부ㆍ중학교ㆍ고등부

한국선진학교 경기도 유치부ㆍ초등부ㆍ중학교ㆍ고등부

한국우진학교 서울특별시 유치부ㆍ초등부ㆍ중학교ㆍ고등부


